
■ 은행법 시행령 [별표 2] <개정 2018. 10. 30.>

비금융주력자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주식보유승인 요건

(제11조제2항 관련)

1. 해당 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

기준을 충족할 것

2.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

3. 해당 법인이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

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기업집단(법 제2조제1항제9호가목에 따른 비금

융회사로 한정한다)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

는 기준을 충족할 것

4. 주식취득 자금이 해당 법인이 최근 1년 이내에 유상증자 또는 보유자산의 

처분을 통하여 조달한 자금 등 차입금이 아닌 자금으로서 해당 법인의 자본

총액 이내의 자금일 것

  비고: 기업집단에 속하는 비금융회사 전체의 부채비율을 산정할 때 해당 기

업집단이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결합재무제

표 작성 대상 기업집단인 경우에는 결합재무제표에 의하여 산정한 부

채비율로 한다.


